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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살해 후 자살의 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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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의 황을 악하고, 이들의 자살과 련한 특성을 확인

하 다. 살해 후 자살은 사건 자체가 가지는 심각한 폭력성, 발생 이후 주변의 충격 정도, 미디어의 높은

심과 확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식 통계의 부족으로 그동안 정확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

부가 한국생명존 희망재단을 통해 수집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수조사’ 데이터를 이용하

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황, 인구통계학 특성, 자살 련 특성, 사망 경

고신호와 유서 정보를 탐색했다. 이때, 살해 후 자살유형을 Marzuk, Tardiff와 Hirsch(1992)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 -동반자 살해 후 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 가족 살해 후 자살, 가족 외 살해 후 자살 -

으로 분류한 후 카이검증을 통해 유형간 차이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5년간 체 자살사망

자 수의 0.44%가 살해 후 자살사망자에 해당하 고,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살해 후 자살사망률은 0.11명이

었다. 유형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형은 남성, 고연령 의 비율이 높고 계문제를

주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은 여성, 연령 의 비율이 높고, 사망 당시 우울

수면 문제와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비율이 높았으며, 유서상에 자살의 이유를 언 한 빈

도가 높았다.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은 사망 당시 경제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자살, 살해 후 자살, 심리부검, 자살사망자 수조사, 자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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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평균 자살사망률은 2019년 기

인구 10만 명 당 24.6명으로(통계청, 2020),

OECD 회원국 가장 높다(OECD, 2019). 자

살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

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민국 정부는 2011

년 자살 방 생명존 문화 조성을 한 법

률을 제정한 이후 자살 방을 한 국가 차

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살 에서도 심각한 인 계 폭력의 형

태가 함께 동반되는 것이 살해 후 자살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같은 사람에 의해 살해와 자

살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Liem, 2010), 이러한 행 는 살해 가해자인 자

살사망자와 살해 피해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

망자를 발생시키며, 그 행 에 직 으로

련된 사람뿐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주변인에게도 심각한 정신 피해를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살 살인 범죄 각각에

한 심을 두어 왔으며, 자살 방을 한

법률제정뿐만 아니라 자살생각 자살행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자살 방에

효과 인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속하

고 있다. 한, 살해 범죄에 한 통계를 내고

유형을 달리하며 실태와 추이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살해와 자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살해

후 자살에 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무한 상

황이다. 자살과 살해 모두 피해의 회복을 불

가능하게 하는 한 사건으로, 특히 살해

후 자살의 경우는 살해를 한 범죄자가 자살하

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

황이 되며, 살해 피해자 가해자의 계가

가까운 계일 경우 주변인은 매우 복잡한 감

정을 느끼게 된다. 한, 살해 후 자살은 자극

인 소재로 언론에 노출되기 쉽고 일반

에게도 심리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각

별한 심과 방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살해 후 자살의 개념과 유형

살해 후 자살은 살해와 자살, 두 개의 행

가 근 한 시간을 두고 결합한 형태를 띤다.

살해 후 자살의 문 표기로는 murder-suicide와

homicide-suicide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murder는 의도 인 살해의 법 측면

을 나타내는 반면, homicide는 불법 여부를 불

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 , 즉 일반 인 치

사 행 를 포함하는 용어로, murder-suicide보다

homicide-suicide가 더 합한 용어로 간주되고

있다(Milroy, Drastas, & Ranson, 1997).

살해 후 자살로 규정하기 한 시간 기

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용 다. 살해 후 24

시간 이내에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Barber et

al., 2008; Carcach & Grabosky, 1998; Harper &

Voigt, 2007; Logan et al., 2008), 는 며칠 내

에 자살한 경우(Felthous & Hempel, 1995), 1주

일 이내에 자살한 경우(Campanelli & Gilson,

2002; Chan, Beh, & Broadhurst, 2003; Comstock

et al., 2005; Marzuk, Tardiff, & Hirsch, 1992)를

기 으로 두는 경우가 있었고, 살해와 자살

사이에 명확한 기 이 되는 시일을 지정하지

않는 연구도 있었으나(Berman, 1979; Dettling,

Althaus, & Haffner, 2003; Hata et al., 2001), 명

확하게 연구자 간 합의된 기 은 아직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몇몇 연구자에 의해 살해 후 자살의 유형

을 구분하기 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최 로

살해 후 자살의 분류체계를 제안한 사람은

Berman(1979)으로, 테러와 같은 시 인 자

살과 그 하 유형을 제안했고, Wallace(1986)

는 동기, 갈등, 이타주의, 정신이상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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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를 시도했다. 이후 Marzuk, Tardiff와

Hirsch(1992)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여 동반자 살해 후 자살

(Spousal Homicide-Suicide), 자녀 살해 후 자살

(Filicide-Suicide), 가족 살해 후 자살(Familicide-

Suicide), 가족 외 살해 후 자살(Extrafamilial

Homicide-Suicides)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동반자 살해 후 자살은 혼인 계에 있는

배우자 는 연인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친자녀 는 의붓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 가족 살해 후 자살은

부모나 기타 성인가족, 는 복수의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 가족외 살해 후 자살

은 가족 이외의 사람을 살해 후 자살한 경우

를 의미한다. 한, Palermo 등(1997)은 정신병

리학을 기 로 한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시도했는데, 첫 번째는 분노나 편집증에서 비

롯된 자기 괴 행 와 결합된 살해 후 자살,

두 번째는 살해를 지른 후 자신의 범죄가

밝 질 것이 두려워 자살한 유형, 세 번째는

가미카제와 같이 테러 행 와 결합된 자살이

었다. Harper와 Voigt(2007)은 가장 최근에 새로

이 살해 후 자살 유형 분류를 시도한 연구자

로, 가정폭력 살해 후 자살(intimate or domestic

lethal violence-suicide), 일가족 살해 후 자살

(family annihilation-suicide), 자비로운 살해 후

자살(mercy killing-suicide), 불특정 다수에 한

살해 후 자살(public killing spree-suicide), 우발

살해 후 자살(mistaken or accidental homicide-

suicide) 유형으로 분류하 다. 국내에서 이루

어진 연구의 경우 살해 후 자살의 유형을 구

분하는 합의된 기 은 없으나, 가족 동반자살

이나 자녀 살해 후 자살에 한 연구들은 주

로 가해자와 피해자 계를 기 으로 유형을

분류하 다(김유리, 2016; 이미숙, 2007; 이

정, 2012).

그동안 몇몇 연구자에 의해 실행된 살해 후

자살유형 분류 결과를 보았을 때, Palermo 등

(1997)이 구분한 정신병리 기 의 유형 분류는

가해자이자 자살자의 정신병력이나 살해

자살 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유형

분류가 어렵고, Harper와 Viogt(2007)의 유형은

동일한 자살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복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살해 후

자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Marzuk 등

(1992)의 가해자-피해자 계 기 의 분류를

주로 따르고 있으며(Hanzlick & Koponen, 1994;

Liem, 2010, 2012; Liem, Postulart, & Nieuwbeerta,

2009), 이러한 방식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역

학 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Carcach &

Grabosky, 1998; Stack, 199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살해 후 자살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Marzuk 등(1992)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살해 후 자살의 발생 황

살해 후 자살에 한 공식 인 통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나, 몇몇 도시에서 자체 으

로 연구를 진행하여 발생 황을 발표한 바

있다. 비교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률은

국 웨일즈 0.05명(Flynn et al., 2009), 랑스

1.55명(Sain-Martin, Bouyssy, & O’Byrne, 2007),

홍콩 0.18명(Chan, 2007) 등으로 편차가 있었다.

특히, 미국의 살해 후 자살률은 연구별로 편

차가 매우 심하 는데, 버지니아주는 0.38명

(Hannah, Turp, & Fierro, 1998), 터키주는 0.27

명(Walsh & Hemenway, 2005)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가장 최근의 연구는 미국 역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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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0.19명이라고 발표하 다(Logan et al., 2008).

이 게 연구별 편차가 큰 이유는 국가에서 공

식 으로 리하는 통계가 없기 때문일 것이

다.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살해 후 자살의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황을 악하 는데, 1992

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살

해 후 자살률은 0.05명이었다(Liem et al., 2009).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

해 후 자살의 황을 공식 으로 악한 자료

는 무하다. 그간 다수의 연구자가 살해 후

자살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는데, 가능

한 방법은 오직 신문기사로 보도된 사건을 통

해 황을 악하는 것이었다. 그마 도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개념 안에 포함하여 연구

한 경우가 부분이어서 동반자살 연구 결과

내 부모-자녀 동반자살(실제로는 부모가 자녀

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례)의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 가장 최근에 이루어

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상 (2007)이 2000년 1

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발생한 가족 내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언론 보도 사례를

검색한 후 경찰 기록에서 그에 해당하는 자료

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내 총 35건의 자

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유리(2016)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신문기사로 보도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황

을 악한 결과, 가해자의 수는 총 178명이었

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자녀 살해 후 자

살을 동반자살로부터 분리하여 그 황을

악한 연구는 이상 (2007)과 김유리(2016)의 연

구가 유일한데, 두 연구에서 악한 황을

살펴보면, 이상 (2007)의 연구에서는 한 해에

평균 5건 미만의 살해 후 자살이, 김유리(2016)

의 연구에서는 한 해에 평균 17명가량의 살해

후 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 (2007)이 처

음 언론기사를 통해 59건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지만, 실제 경찰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이 가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자

살에 성공하지 못한 건, 살해를 시도하 으나

미수에 그친 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살해와 자살을 모두 완료한 건은 35건에 불과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유리(2016)의 연구에

포함된 사례 가해자가 살해와 자살을 시도

하긴 했으나 둘 다 완료된 건은 더 었을 가

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 두 연구 모두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체 살해 후 자살의 황을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살해 후 자살자의 특성

Marzuk 등(1992)의 분류 유형에 따라 살해

후 자살사망자에 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형

은 살해 후 자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

형으로(Barber et al., 2008; Bossarte, Simon, &

Barker, 2006; Bourget, Gagne, & Moamai, 2000;

Comstock et al., 2005; Dutton & Kerry, 1999;

Malphurs, 2002), 주로 남성에 의해 행해지며

(Belfrah & Rying, 2004; Bourget et al., 2000;

2005; Eastal, 1993; Hanzlick & Koponen, 1994;

Harper & Voigt, 2007; Stack, 1997), 동반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frah & Rying, 2004; Lund &

Smorodinsky, 2001).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살해

후 자살자에게 가장 흔히 언 되는 정신질환

은 우울증으로(Bourget et al., 2000; Rosenbaum,

1990), 가해자이자 자살자가 되는 남성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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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제 이면서 의존 이며, 동반자에 한

깊은 감정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

었다(Liem, Hengeveld, & Koenraadt, 2009; Liem

et al., 2009; Liem & Roberts, 2009).

국내의 몇 연구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으나

(안동 , 1997; 이 정, 2012; 정승민, 2004), 해

외의 연구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살해

후 자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유형으로 간주되

고 있다(Barraclough & Clare, 2002; Harper &

Voigt, 2007; Malphurs & Cohen, 2002; Marzuk et

al., 1992; Milroy, 1993; Stack, 1997). 남성과 여

성 모두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할 수 있으나,

여성보다 남성이 총기와 같이 상 으로 더

폭력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된 바 있고(Byard et al., 1999; Milroy, 1993),

부모가 자신이 사망한 후 더 이상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으리라 단할 때 자녀를 살

해한 후 자살한다고 보고 있다(Marleau, Poulin,

Webanck, Roy, & Laporte, 1999; Mesing &

Heeren, 2004; Milroy, 1995; Somander & Rammer,

1991). 국내 언론기사를 이용하여 연구된 바

에 의하면,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아버지보

다는 어머니에 의해 행해지고(김유리, 2016;

김정진, 1998; 김형수, 황춘규, 2006; 안동 ,

1997; 이미숙, 2007; 이 정, 2012; 정도윤,

2012; 정승민, 2005), 그 원인으로는 사업실패

나 만성 인 생활고와 같은 경제 문제와

어머니의 정신건강문제를 꼽고 있다(김유리,

2016; 김정진, 2006; 안동 , 1997; 이미숙,

2007). 해외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가해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우울증이며(Chan et al., 2003; Hatters

et al., 2008; Leavillee, Marleau, & Dube, 2007;

Lewis & Bunce, 2003; Polk, 1994; Rohde, Raic,

Varchmin-Schultheiß, & Marneros, 1998), 이들의

정신과 치료력의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Malphurs & Cohen, 2002).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은 복수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이외의 가족을 살

해하고 자살하는 경우로, 앞서 언 한 두 유

형에 비해 비교 드물고 거의 으로 남성

에 의해 행해진다고 알려져 있다(Byard et al.,

1999; Marleau et al., 1999; Somander & Rammer,

1991).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다

른 유형에 비해 가해자의 실직, 지속 인 실

업 상태, 그 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

와 련되어 있고(Ewing, 1997; Palermo et al.,

1997), 국내 연구에서도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에 해 심각한 생활고와 빈곤을 주된 원인으

로 꼽은 바 있다(김정진, 2006). 이 유형 역시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

환으로 우울증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

로 보고 있지만(Polk, 1994; Schlesinger, 2000),

언 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더 심각한 정신

병리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 하고 있

기도 하다(Cooper & Eaves, 1996).

가족 외 살해 후 자살유형은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 그 외 기타 계에 있는 자를 살

해하고 자살하는 경우로, 피해자는 체로

가해자가 원한을 품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

거나, 불공정한 세상을 표하는 무작 의

사람이 된다(Leary, Kowalski, Smith, & Philips,

2003; Meloy et al., 2004). 미디어의 향으로

이 유형은 체로 해외의 무작 총기 난사

사고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흔

치 않으며, 체로 지인과의 계에서 발생된

다(Logan et al., 2008).

살해 후 자살은 사건 자체가 가지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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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발생 이후 주변의 충격 정도, 미디어

의 높은 심과 확산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에 한 연구와

방을 한 심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목

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의

황을 악하고, 살해 가해자이자 자살사망자

의 특성을 악하는 것에 있다. 상기 선행연

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해 후 자살의 유

형을 Marzuk 등(1992)의 방식으로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자살 장소와 방법, 자살의 주원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더불어 각 유형별 살해 후 자살사망

자의 자살 동기를 면 히 악하고자 사망 당

시 경험하고 있었던 여러 스트 스 정보를 탐

색하고, 사망 경험하 던 변화와 유서 정

보 등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이 연구의 상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로 사망

한 자로, 이때, 살해는 자살사망자가 과거에

살해의 과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아니

며, 경찰 수사기록 상 하나의 사건 내에 개인

이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기 에

따라 총 269명의 살해 후 자살사망자 정보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자료의 이용

살해 후 자살에 한 국가의 공식 통계

자료는 없는바,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 희

망재단에 탁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찰 수

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수조사(이하, 자

살사망자 수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자살

사망자 수조사는 자살 방 국가 행동계획

(보건복지부, 2018)의 첫 번째 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한국생명존 희망재단 내 문 조사

원이 국 경찰 서에 직 방문, 자살로 종

결된 변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 체크리스트

(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for Police

Record: K-PAC-PR)( 앙심리부검센터, 2019)의

기 에 따라 변사기록을 데이터화 하는 작업

이다. 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사망자

수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개방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K-PAC-PR에 따르면, 경찰 수사기록 상에 나

타난 자살사망자 정보를 자살사망자 기본정보,

자살 련 정보, 자살원인에 한 정보, 계자

진술에 한 정보로 나 어 수집하도록 하고,

특히 자살원인에 한 정보에서는 자살사망자

가 사망 당시 경험했던 스트 스 종류 주

원인을, 계자 진술 정보에서는 사망 고인

이 보인 변화 정보를 수집하며, 모든 항목의

분류는 앙심리부검센터의 심리부검 분류 방

식을 기 으로 한다( 앙심리부검센터, 2019).

본 연구는 가톨릭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에서 연구 승인(과제 리번호: 1040395-

202103-901)을 받은 후, 앙심리부검센터의

심사를 거처 자료이용 승인(연구 리번호:

2-PSYAUTO-2103-016)을 받았고, 2021년 4월

한국생명존 희망재단 ( 앙자살 방센터,

앙심리부검센터 통합)이 출범됨에 따라,

재단 데이터 운 리 지침 하에 이용승인(자

료 리번호: KFSP21-1)을 받고 연구를 지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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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차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5개년(2013~2017년)

간 살해 후 자살의 황을 악하기 해 연

도별, 지역별 발생 수를 확인한 후 체 자살

발생 비 살해 후 자살 발생 비율과 인구 10

만 명 당 살해 후 자살률을 확인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해 유형별 재코딩을 실시

하 다. 자살사망자가 살해한 상자가 배우

자 애인인 경우를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

형으로, 살해 상자가 자녀인 경우는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으로, 살해 상자가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그 외 가족 계일 경우는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으로, 살해 상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는 가족외 살해 후 자살유형

으로 분류하 고,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살해

한 사례 는 배우자 자녀와 다른 가족 구

성원을 동시에 살해한 경우는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으로 분류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유형 간 인구통계학 정보(성별, 연령 ,

고용상태, 결혼상태)와 자살 련 정보(발견장

소, 자살방법, 자살 주원인), 사망 당시 스트

스 정보( 계문제, 정신건강문제, 경제문제),

사망 경고신호와 유서 유무의 차이를 확인

하기 해 카이검증을 실시하 다. 이때, 자살

련 정보 발견장소는 자살사망자 수조

사 상에서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자살을 시도

한 후 발견된 장소를 의미하는데, 자살 시도

지와 발견지가 불일치할 경우( 를 들어, 자택

에서 투신한 후 아 트 공공 화단에서 발견)

에는 시도지를 기 으로 코딩하 다. 한, 자

살 주원인은 자살사망자에게 사망 까지 지

속되었던 스트 스 요인 자살자에게 심각

한 고통감을 유발했고 자살에 가장 한

향을 끼쳤을 한 가지 요인만을 코딩한 반면,

사망 당시 스트 스 정보는 자살자가 사망 당

시 경험하고 있던 스트 스를 모두 복하여

코딩하 다. 아울러, 사망 경고신호는 자살

사망자가 자살에 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

을 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자살 징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앙심리부검센터, 2020),

경찰의 수사 당시 계자(가족, 지인, 최 발

견자 등) 진술을 통해 악되었다. 자료 코딩

의 기 은 모두 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사망

자 수조사 체크리스트(K-PAC-PR)의 기 에

의한 것이며, 일부 항목은 분석 시 재코딩 하

고 이는 결과 제시 시 명시하 다.

결 과

살해 후 자살의 발생 황

우리나라 살해 후 자살 황을 제시하기

해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지역별 살

그림 1. 살해후 자살사망 비율과 살해후 자살사망률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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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 자살사망자 수를 도출하고, 체 자살

사망자 수 비 살해 후 자살사망자 비율, 인

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사망률을 계산하

다. 해당 연도 내 체 자살사망자 수 비

살해 후 자살사망자 수의 비율(백분율)과 해당

연도 내 인구수 비 살해 후 자살사망률(인

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 계산식은 그림 1

과 같다. 살해 후 자살사망 비율 산출에 사용

된 해당 연도 내 체 자살사망자 수는 자살

사망자 수조사 자료를 기 으로 하여 통계

청에서 공개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고, 살해

후 자살사망률 산출 시 연앙인구 수는 주민등

록지를 기 으로 하지만 살해 후 자살사망자

수는 발견지를 기 으로 하여 그 기 에 차이

가 있어 제한 으로 해석해야 하나, 체 살

해 후 자살사망율 확인과 더불어 지역별 살해

후 자살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의

미가 있어 제시하 다.

표 1은 5년간(2013~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의 연도별, 지역별(17개

시도) 황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체 5

년간 살해 후 자살사망자 수는 총 269명이었

고, 체 자살사망자 비 비율은 0.44% 으

며,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사망률은

0.11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2014

년에 그 수가 많았다가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17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지역별로는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64명, 서울 38명 순

으로, 체 살해 후 자살의 38%가량이 서울․

경기 내에서 발생하 다. 지역내 체 자살

자 비 살해 후 자살자의 5개년 평균 비율

은 강원(0.59%), 충북(0.53%), 경기(0.52%), 울산

(0.52%), 주(0.50%) 순으로 높았다. 인구수

비 발생률을 알아볼 수 있는 5개년 평균 살해

후 자살사망률은 강원(0.22명), 충북(0.17명) 순

으로 높았고, 그 외 남, 경북, 경남(각 0.13

명), 인천, 울산, 충남(각 0.12명)도 국 평균

(0.11명)보다 높았다.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인구통계학 특성

5년간(2013~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유형을 Marzuk 등(1992)의 분류

방식에 따라 동반자 살해 후 자살, 자녀 살해

후 자살, 가족 살해 후 자살, 가족외 살해 후

자살로 분류한 결과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형

(이후 동반자 유형)이 113명, 자녀 살해 후 자

살유형(이후 자녀 유형)이 82명,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이후 가족 유형)이 47명, 가족외 살

해 후 자살유형(이후 가족외 유형)이 27명이었

다. 유형에 따른 성별, 연령 , 고용상태, 결혼

상태의 차이 여부를 카이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표 2).

살해 후 자살유형별 성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χ2(3, N = 269) = 85.19, p

< .001, 네 개의 유형 자녀 유형만이 여성

의 비율이 높았고 다른 세 유형은 남성의 비

율이 압도 으로 높았다. 연령 를 30 이하,

40 , 50 , 60 이상으로 나 어 살펴본 결

과 유형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χ2(9, N = 269) = 71.55, p < .001, 동반자 유

형은 60 이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 유

형은 30 이하의 비율이 높았고, 반 으로

동반자 유형은 고연령 에서, 자녀 유형은 상

으로 연령 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

다. 사망 당시 고용상태를 피고용인, 자 업자,

무직자, 기타로 분류하여 확인하 고, 이때,

사망 당시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27건

은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무직자는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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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경제활동인, 기타에는 업주부, 학생,

기타 고용상태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유형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χ2(9, N

= 242) = 27.99, p < .01, 특히, 자녀 유형은

사망 당시 고용상태가 기타인 경우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모두 업

주부 상태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당시

결혼상태를 기혼, 이혼 등, 미혼으로 분류하여

살해 후 자살유형
χ2

동반자 자녀 가족 가족외

성별, N(%) 85.2***

남성 105(92.9) 32(39.0) 41(87.2) 25(92.6)

여성 8(7.1) 50(61.0) 6(12.8) 2(7.4)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연령 , N(%) 71.6***

30 이하 10(8.8) 38(46.3) 12(25.5) 5(18.5)

40 20(17.7) 28(34.1) 16(34.0) 4(14.8)

50 36(31.9) 10(12.2) 13(27.7) 11(40.7)

60 이상 47(41.6) 6(7.3) 6(12.8) 7(25.9)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고용상태1), N(%) 28.0**

피고용인 31(31.0) 20(26.3) 15(34.9) 10(43.5)

자 업자 17(17.0) 9(11.8) 3(7.0) 4(17.4)

무직자 47(47.0) 28(36.8) 23(53.5) 9(39.1)

기타 5(5.0) 19(25.0) 2(4.7) 0(0.0)

계 100(100.0) 76(100.0) 43(100.0) 23(100.0)

결혼상태2), N(%) 64.5***

기혼 71(65.7) 56(70.0) 17(39.5) 3(13.0)

이혼 등 31(28.7) 24(30.0) 10(23.3) 14(60.9)

미혼 6(5.6) 0(0.0) 16(37.2) 6(26.1)

계 108(100.0) 80(100.0) 43(100.0) 23(100.0)

주. 1) 고용상태 모르는 경우 27건을 제외하고 분석, 무직자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 포함, 기타 =

업주부와 학생과 기타 포함.

2) 결혼상태 모르는 경우 15건을 제외하고 분석, 이혼 등 = 이혼과 별거와 사별 포함

** p < .01, *** p < .001.

표 2. 살해 후 자살유형별 인구통계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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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 다. 이때, 사망 당시 결혼상태를 확인

할 수 없었던 15건은 분석에서 제외하 고,

이혼 등은 사망 당시 이혼, 별거, 사별로 과거

혼인하 다가 당시에는 혼인 계가 종료되

었거나 혼인 계 지속에 어려움이 있던 자

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유형 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는데, χ2(6, N = 254) =

65.54, p < .001, 동반자와 자녀 유형은 기혼인

자의 비율이,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은 미혼

인 자의 비율이 높았고, 가족 외 유형은 이혼

등의 비율이 높았다.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자살 련 특성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자살 련 특성을

발견장소, 자살방법, 자살 주원인 항목에서 살

펴보고 그 차이를 카이검증을 통해 확인하

다(표 3).

분석 결과, 발견장소, 자살방법, 자살 주원

인 모두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발견

장소는 자택, 공공장소, 숙박업소, 기타로 분

류하여 확인하 고, 이때, 공공장소는 다수가

빈번하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나

도심이나 등산로 등에서 떨어져 있어 인 이

드물지만 불특정인이 자살사망자의 시신을 발

견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의미한다. 기타

장소에는 친척집, 지인집, 학교 직장, 병원

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유형 간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하 는데, χ2(9, N = 269) =

20.89, p < .05), 동반자, 자녀, 가족 유형은 자

택에서의 발견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공공

장소 발견 비율이 높은 순서를 따랐으나, 가

족외 유형은 공공장소에서 자살 사망하여 발

견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자택과

친 집, 지인집과 같은 기타 장소의 비율이

높았다. 자살방법은 목맴, 가스 독, 투신, 상

해, 기타로 분류하 고, 이때, 상해는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기, 차나 지하철에 뛰어들기, 분

신 등이, 기타 방법에는 약물 독, 익사, 그

외 기타의 방법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동

반자, 가족, 가족외 유형은 모두 목맴의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 유형은 가스 독의 비

율이 가장 높았다, χ2(12, N = 269) = 36.10, p

< .001. 자살 주원인은 계문제, 정신건강문

제, 경제문제, 기타로 분류하여 확인하 다.

계문제에는 가족 계 인 계문제가 포

함되었고, 기타에는 직업문제, 신체건강문제,

그 외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었

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유형 모두 계문제를

주원인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

에서도 동반자 유형에서 계문제 주원인 비

율이 특히 높았다. 한, 자녀 유형은 정신건

강문제가, 가족 유형은 경제문제의 비율이 두

번째로 두드러졌다 χ2(9, N = 269) = 57.95, p

< .001.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사망 당시 스트 스

경험

상기 분석 결과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자살 주원인으로 가장 많이 추정되었던 계

문제와 정신건강문제, 경제문제 항목의 상세

스트 스 내용을 확인하 다(표 4). 이때, 한

명의 자살사망자에 해 단 하나의 자살 주원

인을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망 당시 스트

스 여부는 자살사망자가 사망 당시 여러 종류

의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될 때는 그 모두를 추정할 수 있다. 한, 한

종류의 스트 스 내 세부 내용을 추정할 때

역시 한 명의 자살사망자에 해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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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사망 당시 계문제

유무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χ2(3, N = 269) = 17.16, p < .01.

모든 유형에서 사망 당시 계문제를 경험하

고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보다 압도 으

로 많았으나, 특히 동반자 가족외 유형에

서 그 비율이 더 높았고, 계문제 없음은 다

른 유형에 비해 자녀 유형에서 상 으로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계문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동반자 유형은 그 유형명에

서 명시하듯 배우자와 애인 계문제가 두드

살해 후 자살유형
χ2

동반자 자녀 가족 가족외

발견장소1), N(%) 20.9*

자택 59(52.2) 40(48.8) 28(59.6) 7(25.9)

공공장소 35(31.0) 32(39.0) 10(21.3) 12(44.4)

숙박업소 10(8.8) 5(6.1) 1(2.1) 1(3.7)

기타 9(8.0) 5(6.1) 8(17.0) 7(25.9)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자살방법2), N(%) 36.1***

목맴 47(41.6) 20(24.4) 16(34.0) 8(29.6)

가스 독 8(7.1) 24(29.3) 8(17.0) 1(3.7)

투신 16(14.2) 22(26.8) 9(19.1) 6(22.2)

상해 13(11.5) 5(6.1) 8(17.0) 5(18.5)

기타 29(25.7) 11(13.4) 6(12.8) 7(25.9)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자살 주원인3), N(%) 58.0***

계문제 84(74.3) 30(36.6) 19(40.4) 13(48.1)

정신건강문제 9(8.0) 29(35.4) 6(12.8) 3(11.1)

경제문제 8(7.1) 16(19.5) 16(34.0) 4(14.8)

기타 12(10.6) 7(8.5) 6(12.8) 7(25.9)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주. 1) 공공장소 = 공공장소와 교외 야산 포함, 기타 = 친척집, 지인집, 학교 직장, 병원 포함.

2) 자살방법 모르는 경우 1건을 제외하고 분석. 기타 = 약물음독, 익사, 그 외 기타 방법 포함.

3) 계문제 = 가족 계 인 계문제, 기타 = 직업문제, 신체건강문제, 그 외 기타 주원인 포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살해 후 자살유형별 자살 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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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자살유형
χ2

동반자 자녀 가족 가족외

계문제 17.2**

있음 105(92.9) 58(70.7) 39(83.0) 23(85.2)

없음 8(7.1) 24(29.3) 8(17.0) 4(14.8)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세부 내용 -

배우자 계문제 57 26 8 1

자녀 계문제 8 13 3 1

부모 계문제 2 2 10 3

가족의 질병・사망 14 22 9 1

애인 계문제 47 2 1 3

정신건강문제 10.5*

있음 57(50.4) 58(70.7) 33(70.2) 15(55.6)

없음 56(49.6) 24(29.3) 14(29.8) 12(44.4)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세부 내용

우울․수면문제 26 50 21 7

불안․ 응문제 19 16 15 7

물질사용문제 8 6 8 1

정신증 문제 4 6 4 3

정신건강문제 치료력

있음 14(12.4) 28(34.1) 7(14.9) 5(18.5) 15.2**

없음 99(87.6) 54(65.9) 40(85.1) 22(81.5)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경제문제 있음 14.2**

있음 36(31.9) 36(43.9) 29(61.7) 15(55.6)

없음 77(68.1) 46(56.1) 18(38.3) 12(44.4)

* p < .05, ** p < .01.

표 4. 살해 후 자살유형별 사망 당시 스트 스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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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졌고, 자녀 유형은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망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던 빈도

가 높았다. 정신건강문제 유무 역시 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3, N = 269) =

10.52, p < .05. 사망 당시 정신건강문제를 경

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다른

두 유형보다 자녀 유형과 가족 유형에서 더

높았고, 동반자 유형의 경우 사망 당시 정신

건강문제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의 비

율이 비슷했다. 정신건강문제의 세부 내용으

로는 모든 유형에서 우울 수면 문제가 다

른 문제들에 비해 그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특히 자녀 유형에서 우울 수면 문제의 빈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살해 후 자

살사망자가 사망 정신건강문제에 한 치

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 는데, 이

때 치료 방법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외래 입원, 한의원이나 내과 등 비정신건

강의학과에서의 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민

간 상담센터에서의 치료 등을 모두 포 하

다. 유형별 정신건강문제 치료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유형에 비

해 자녀 유형에서 치료력이 있었다고 확인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χ2(3, N = 269) = 15.10,

p < .01. 마지막으로 살해 후 자살자의 사망

당시 경제문제 유무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3, N = 269) = 14.18, p < .01.

다른 유형과는 달리 가족 유형과 가족 유형

에서 사망 당시 경제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던 경

제문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부채 산이

었다.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경고신호 유서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사망 경고신호를

보 는지, 그리고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를 유

형별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사망 당시 경고신호

유무를 확인한 결과,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모든 유형에서 경고신호 없음 보다

있음이 더 많았다, χ2(3, N = 269) = 1.18, ns.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유서 유무를 확인한

결과, 유형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는

데, χ2(3, N = 269) = 17.93, p < .001, 자녀

유형과 가족외 유형에서는 유서 있음의 비율

이 없음보다 더 높았지만 동반자 유형과 가족

유형에서는 없음의 비율이 있음보다 더 높았

고, 특히 동반자 유형에서의 유서 없음 비율

이 상 으로 높은 편이었다. 유서의 세부

내용을 자살 방법, 자살 이유, 자신이나 살해

피해자의 시신 처리 방법을 언 하는 사체처

리, 사망 이후 상황 정리에 한 내용을 언

하는 사후처리, 주변인을 향한 정서표 이나

당부 등을 표 한 개인 메시지로 나 어 확

인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개인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반자 유형과

자녀 유형은 자살의 이유를 명시한 경우도 많

았다.

논 의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의

황을 악하고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특성

을 악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 희망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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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여 수행한 자살사망자 수조사 데이터

를 이용하 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살해

후 자살사망자 269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

었다. 우선 연도별, 지역별 황을 악하여

체 자살사망 발생 비 살해 후 자살사망의

발생 비율,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사

망률을 도출하 고, 살해 후 자살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

성, 자살 련 특성, 사망 당시 스트 스 정

보 사망 경고신호와 유서 특성에서 집

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검정을 통해 확인

하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

년간(2013~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해

후 자살사망자 수는 총 269명으로, 이는 자살

사망자 수조사 데이터상 5년간 체 자살사

망자 수의 0.44%에 해당하고,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사망률 평균은 0.11명이었다.

살해 후 자살유형
χ2

동반자 자녀 가족 가족외

경고신호 1.2

있음 81(71.7) 59(72.0) 35(74.5) 22(81.5)

없음 32(28.3) 23(28.0) 12(25.5) 5(18.5)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세부 내용 -

언어 경고신호 55 49 25 20

행동 경고신호 47 24 18 11

정서 경고신호 52 38 22 16

유서 18.0***

있음 39(34.5) 53(64.6) 23(48.9) 15(55.6)

없음 74(65.5) 29(35.4) 24(51.1) 12(44.4)

계 113(100.0) 82(100.0) 47(100.0) 27(100.0)

세부 내용

자살방법 0 1 4 0

자살이유 23 33 10 9

사체처리 8 14 13 4

사후처리 14 18 10 4

개인 메시지 35 49 19 13

주. 세부 내용은 복 체크를 허용한 것으로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음.

*** p < .001.

표 5. 살해 후 자살유형별 경고신호 유서와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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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홍콩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

살사망률 0.18명(Chan, 2007)과 미국 인구 10만

명 당 살해 후 자살사망률 0.19명(Logan et al.,

2008)보다 다소 낮은 수치인데, 이 외국의 수

치들은 실제 공식 인 통계치나 기간 내 발생

한 살해 후 자살사망자 체를 포 하지 못했

다는 단 이 있어 정확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일하게 살해 후 자살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황을 악한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는 네덜란드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살해 후

자살사망률 0.05명으로(Liem et al., 2009), 우리

나라의 살해 후 자살사망률이 꽤 높은 편이라

고 볼 수 있다.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64명)와 서울(38명)이나,

체 자살사망자 수 비 살해 후 자살사망

자 수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강원(0.59%), 충북

(0.53%)이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주지가 아

닌, 살인을 지른 후 자살하여 발견된 장소

를 기 으로 하 다는 을 유의하여 해석해

야 한다.

둘째,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인구통계학

특성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다른 유형들은

남성이 압도 으로 많았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은 여성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특히, 우리

나라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행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었지만 모두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이 한계 이었는데(김유리,

2016; 김정진, 1998; 김형수, 황춘규, 2006; 안

동 , 1997; 이미숙, 2007; 이 정, 2012; 정도

윤, 2012; 정승민, 2005), 실제 발생한 사례

수를 통해 확인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자녀 살

해 후 자살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의해 더

많이 행해짐이 밝 졌다. 살해 후 자살사망자

의 연령 를 살펴보았을 때, 동반자 살해 후

자살사망자는 높은 연령 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사망자는 상 으로 낮은 연령 에서 유

의하게 많았다. Felthousand와 Hempel(1995)은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형에 해당하는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정신질환, 를 들어

우울증이나 편집증 장애와 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 한 바 있다. 이들은 나이가 든 만

큼 오랫동안 동반자와의 의존, 혼란, 불안정성

을 경험했을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동반자 유형에서 오히려 정신

건강문제 있음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나 안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를

들어, 고연령이 될수록 배우자나 애인과의

계에서 자기주장의 충돌이나 갈등 양상이 깊

어지고 격화되어 남성의 여성에 한 치명

공격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한 객 인 추후 검증이 필

요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이 낮은 연령

에서 많았던 이유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하여 발견된 경우, 이미 성년이 된 자녀

는 명백하게 자살 의지를 표 했을 경우 동반

자살로 간주하지만,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에

의한 살해로 간주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부모는 자신이 죽

고 나면 더는 이 아이를 돌보아 사람이 없

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

해볼 수 있다(Marleau et al., 1999; Messing &

Heeren, 2004; Milroy, 1995; Somander & Rammer,

1991).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이 자녀가

부모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가족주의

사고가 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이 정,

2012). 살해 후 자살유형별 고용상태의 차이를

확인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사망 당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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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경우(피고용인과 자 업자)와 직업

이 없었던 경우(무직자, 즉 실업자와 비경제활

동인)가 비슷하게 많았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에서 기타 고용상태가

많았고, 이들은 모두 사망 당시 업주부 상

태 다. 이는 자녀 살해 후 자살유형에서 여

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살해 후 자살의 유형별 자살 련 특

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발견장소와 자살방

법, 자살의 주원인 모두 유형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자, 자녀, 가족 유

형은 자택에서의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

면, 가족외 유형은 공공장소에서의 발견이 자

택을 앞서고 그다음으로 자택과 기타가 많았

는데, 살해 피해자와의 계 특성상 살해

자살 행동이 자택이 아닌 외부 는 자택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 동반자, 가족, 가족외 유형은 목맴의 방법

이 가장 많았던 반면, 자녀 유형은 가스 독

의 방법이 목맴을 앞섰는데, 해외에서처럼 부

모가 자녀를 총기와 같은 무기를 이용하거나

독살 는 교살하여 살해하기 보다는(Byard et

al., 1999; Milroy, 1993) 가스 독으로 동시에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는 형태를 띠었다. 살

해 후 자살유형별 주원인을 살펴보았을 때는

모든 유형에서 계문제가 두드러졌으나, 동

반자 유형에서 계문제가 특히 두드러졌고,

자녀 유형은 정신건강문제, 가족 유형은 경제

문제가 계문제 다음으로 두드러졌다는 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사망 당시 스트 스

경험 종류를 함께 살펴보면, 동반자 유형은

주로 배우자 애인과의 계문제를, 자녀

유형은 정신건강문제 에서도 우울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한 치료력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가족 유형은 경제문제

에서도 부채 산의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즉, 동반자 살해 후 자살유형은 사망

당시 살해 상자인 배우자나 애인과의 계

문제가 살해 자살의 주요 스트 스 요인이

자 자살의 주원인이었다면, 자녀 살해 후 자

살유형은 이 부터 지속되어 온 우울 수면

문제가 주된 스트 스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가족 살해 후 자살유형에는 한 명의 살해

자가 일가족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자

살을 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가족

자살은 주로 생계형 자살이 많고 과거 IMF로

인해 국가 체가 경제 기에 있을 때 아

버지에 의한 일가족 자살이 증가했다는 과거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정진, 1998; 정

승민 2005).

넷째, 자녀 유형의 경우 유서를 남기는 경

우가 더 많고 유서를 남길 때 주변인에 한

개인 메시지와 더불어 자살 이유도 언 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자녀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살해 후 자살을 미리 계획

하고 여러 심려 끝에 행 를 수행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동반자 유형의 경우 유서

를 남기는 경우보다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우발 이

고 충동 으로 이러한 행 를 지를 가능성

이 높은 유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살해 후 자살사망자는 2019년

체 자살사망자와 비교했을 때(한국생명존

희망재단, 2021), 체 자살자에 비해 남성과

40~50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살방법

에서 목맴의 비율이 낮은 반면, 투신과 상해

의 비율이 높았다. 주원인 역시 우리나라

체 자살자는 정신건강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

은 반면, 살해 후 자살사망자는 계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 다. 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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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도출한 살해 후 자살자 통계는 2019년

체 살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검찰청, 2020), 체 살인 범죄자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30 이하의

연령 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60 이

상 연령 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체

자살사망자, 체 살인 범죄자 비교했을 때

보이는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특징은 이들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과 방 방안에 해 생각

하게 해 다. 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목맴의

비율이 낮은 신 투신 상해의 비율이 높

은 것은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일반 인 자살

사망자에 비해 혼자 은둔하고 있기보다 사망

당시 밖으로 드러나 있어 자살 행 를 막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자살

주원인에서 계문제가 높다는 것 역시 살해

자살이 발생하기 개인에게 주요한 정신

건강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체 살인 범죄자에 비해 보이

는 높은 여성의 비율과 높은 연령 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유형에서 발견되는 높은 여성의

비율, 동반자 살해 후 자살 유형에서 발견되

는 높은 연령 의 향일 것으로 보인다. 즉,

살해 후 자살자는 우리가 살해 범죄자는 흔히

장년기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청, 2020).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 결과를

자살 방에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먼

, 서울과 경기에 살해 후 자살의 발생 건이

많았고, 살해 후 자살률은 강원과 충북에서

높았기에 해당 지역의 자살 방 담당자, 정신

건강 문요원의 역할이 요하다. 우리나라

성인이 정신건강문제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는 22.2%에 불과한 만큼(보건복지부,

2016), 정신건강문제에 한 치료 개입의 문

턱을 낮추는 것이 요하고, 이것이 실 으

로 가능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

터와 자살 방센터의 문요원의 인력 충원과

교육 강화 등의 의 인 근이 우선 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부, 부모-

자녀, 애인과의 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문제에 한 진단이 없더라도 문가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 을 홍보

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하다. 특히

살해 후 자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동반자 유형의 경우 높은 연령의 남성이 다

수 는데, 이들을 정신건강서비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극 인 략이 필

요하다. 여성에 비해 여러 공공서비스에 비

참여 인 남성을 해 호주를 시작으로 아일

랜드, 국,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장기 남성의 사회 고립을 방지하기 한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Nurmi, Mackenzie,

Reynolds, Roger, & Urquhart, 2018), 국에서도

남성을 한 자살 방 단체를 설립하여 화

와 채 을 활용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CALM, 2020),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자녀 유형은 상 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사망 당시 우울 수면문제가 있었

을 뿐 아니라 사망 이에 한 진단과 치료

를 받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즉, 치료 장면

에서 자살 험성에 한 스크리닝을 통해 자

살 험성이 높은 경우는 이에 한 극 인

치료 개입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한, 가

족 유형은 경제문제, 그 에서도 사망 당시

부채 산 상태에 있었던 수가 많았던 바,

경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한 국가

지자체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빚

이 있는 사람에게 변호사 무료 상담과 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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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의회를 운 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경제 인 고통을 사회 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을 수행하여 경제 원인으로 자살하는 사람

들이 18.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앙심리

부검센터, 2020). 단순 가족살인범죄의 경우에

는 그 방법으로 가정폭력 가해 험성 감소

를 제안하고 있으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살해 후 자살의 방으로는 조 더 포 인

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을 지 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 사용한 자료는 발견장소와 자살방법, 주원

인이 모두 자살사망자의 에 이 맞추

어져 있어 살해행 에 한 정보는 미비했다.

를 들어, 살해에 사용된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지, 살해한 장소와 자살한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살해의 동기는 무엇이고 자살

의 동기와 차이가 있는지 등 명확한 정보의

확인과 비교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조사 데이터의 원자료

는 경찰의 수사기록으로, 추후 원자료 확인과

데이터의 재가공이 가능하다면 내용에

한 연구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둘

째, 살해 후 자살의 시기가 13년부터 17년까

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다. 살해 후 자살

사망률은 반 인 자살사망률이나 살인율만

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비교 안정 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Felthous &

Hempel, 1995), 사회의 주요한 변화나 기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정진, 1998; 이 정, 2012). 연구 상 연도를

더욱 확 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살해 후

자살의 특성변화를 확인하고 최신의 경향 역

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연구에 포함

된 연도 내에 일어난 사회환경 변화가 살해

후 자살 특성 변화에 미친 향도 확인이 필

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조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해 후 자살사망자와 일

반 인 단독 자살사망자와의 특성 비교를 통

해 살해 후 자살사망자만의 특성을 더욱 확실

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살해 후 자살사망

자는 일반 인 자살사망자에 비해 정신건강서

비스 기 을 이용한 이력이 훨씬 고(Flynn et

al., 2009), 연령층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

었다(Liem & Nieuwberta, 2010). 한, 동반자살

과 살해 후 자살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만큼, 이 둘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동반자살의 하

항목으로 간주되어 진행된 살해 후 자살

연구가 체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내에 실제 발생한 살해 후 자살 사례 수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는 에서 가장 큰 의

의를 지닌다. 비록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정보와 더불어 자살 주원인과 경고신호 유

서정보만으로 자살사망자의 심리학 해석을

하는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황 도출을 통

해 살해 후 자살의 책과 방 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시작 이 될 수 있다. 한, 동반

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 과거부터 강조되었음에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

려웠던 에서 탈피하여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에 집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도 의

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해

후 자살사망자와 피해자와의 계 유형에 따

라 살해 후 자살사망자의 특성이나 자살 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었기에 향후 책 마련에 구체 인 시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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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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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Homicide-Suicide in Korea

Jin-Hwa Choi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suicide-related characteristics of homicide-suicides in

Korea. Homicide-suicide has not been accurately studied due to the lack of official statistics, despite the

seriousness of violence in the incidents, the degree of shock around it, high interest in the media, and the

possibility of its spread.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Investigations of

Suicide Victims Through Police Records from 2013 to 2017’ which were perform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n affiliate of the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 to

Marzuk, Tardiff and Hirsch(1992), homicide-suicid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spousal homicide-suicide,

filicide-suicide, familicide-suicide, and extrafamilial homicide-suicides. According to the analysis, 0.44% of the

total number of suicide deaths in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corresponds to homicide-suicides, and the

average suicide rate per 100,000 people was 0.11. The spousal homicide-suicide perpetrators included a

higher proportion of men and individuals with higher age; the primary cause being relationship problems.

The filicide-suicide perpetrators included a higher proportion of women, lower age, having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leep problems, and writing reasons for suicide in their suicide notes as

compared to other types of homicide-suicides. The Familicide-suicide perpetrators included a higher proportion

of economic problems.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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